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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 역 시 북 구

공 보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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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  안   내   문   】

 □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

  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□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□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
   ⇒ 구 홈페이지(http://www.bukgu.ulsan.kr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

회

람

발행:울산 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☏ 219-7207행정 7207)



- 2 -

울산 역시북  공고 제 2010 - 76호

세 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 (제60조의3제3항)․(제111조제3항)의 규정에 따라

세 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일반명단
작성비용

라벨용명단
작성비용

산자료복사본
3.5인치 로피디스크

산자료 복사본
학식디스크(CD--W)

A4용지(매당)

53.01원/매

A4라벨용지

183.6원/매

(218원 ×디스크 개수)+

(23원 ×면수)

(980원×디스크개수)+

(23원 ×면수)

2010년 1월 29일

울산 역시 북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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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역시북구 공고 제2010-91호

울산 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

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월 29일

울 산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 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 고

1.개정취지

○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하여 소속 국을

조정하고 업무부담 경감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 하기 해 성격

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주요내용

가.총무국과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조정

∙ 환경 생과 :총무국 → 생활지원국

∙ 평생교육과 :생활지원국 → 총무국

나.과 명칭 변경

∙ 지방세과 → 세무과 ∙ 경제교통과 → 경제진흥과

∙ 건설과 → 건설방재과 ∙ 시설재난 리과 → 시설 리과

다.과 신설 :교통행정과

3.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 역시 북구청장(참조 :기획감사

실장)에게 화․팩스 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fax219-7219)

가.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표자 성명),주소, 화번호

다.기타 참고사항 등

4.기타

일부개정규칙안 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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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역시북구 공고 제2010-92호

울산 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

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월 29일

울 산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 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 고

1.개정취지

○ 환경 생과와 평생교육과의 국을 조정하고 경제교통과를 분리하

여 교통행정과를 신설함에 따라 련조항을 정비하고 사무분장 명

확화를 하여 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총무국과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조정

∙ 환경 생과 :총무국 → 생활지원국

∙ 평생교육과 :생활지원국 → 총무국

나.과 명칭 변경

∙ 지방세과 → 세무과 ∙ 경제교통과 → 경제진흥과

∙ 건설과 → 건설방재과 ∙ 시설재난 리과 → 시설 리과

다.과 신설 :교통행정과

라.사무분장 조정

∙ 교육지원 업무 :총무과 → 평생교육과

∙ 경제 노사 력 업무 :경제진흥과

∙ 교통행정,교통지도 시설 업무 :교통행정과

∙ 재난방재업무 :시설재난 리과 → 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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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 역시 북구청장(참조 :기획감사

실장)에게 화․팩스 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fax219-7219)

가.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표자 성명),주소, 화번호

다.기타 참고사항 등

4.기타

일부개정규칙안 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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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역시북구 공고 제2010-93호

울산 역시 북구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

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월 29일

울 산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 역시북구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 고

1.개정취지

○ 시설물 건립(산문화센터,염포․양정도서 ) 국정 주요시책 추

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하여 정원조정을 실시하고자

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정원의 총수 조정 :484명 → 500명(증 16명)

나.직 별 정원책정 기 일반직 공무원 기 조정

∙ 8 :29.5%이내 → 31.3%이내(+1.8%)

∙ 9 :9.8%이상 → 8%이상(△1.8%)

다.정원 리 기 별․직 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3)

∙ 5 :29명 → 30명(증 1명)

∙ 6 이하 계 :383명 → 398명(증 15명)

3.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10년 2월8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 역시 북구청장(참조 :

기획감사실장)에게 화․팩스 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fax219-7219)

가.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표자 성명),주소, 화번호

다.기타 참고사항 등

4.기타

일부개정조례안 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

- 7 -

비용소요 추계서

1. 련 법규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」제38조제2항

2.기구 정원의 변동 내역

○ 정원 조정 :484명 ⇒ 500명(증 16명)

∙ 증 :5 1명,6 3명,7 1명,8 7명,9 4명

3.1인기 비용 소요단가(연간)
(단 :천원)

구 분( 산과목) 529호 6 21호 7 11호 8 6호 9 4호

총 계 68,867 54,690 41,135 31,819 27,075
◦ 인건비 55,436 44,881 33,537 25,984 21,946
-기본 35,287 27,936 19,939 14,564 11,687
-수당 6,507 5,590 4,600 4,127 3,813
-정액 식비 1,560 1,560 1,560 1,560 1,560
-교통보조비 1,680 1,560 1,560 1,440 1,440
-명 휴가비 3,529 2,794 1,994 1,456 1,169
-가계지원비 5,893 4,665 3,330 2,432 1,952
-연가보상비 980 776 554 405 325

◦ 물건비 4,384 2,644 2,464 2,044 2,044
-부서운 업무추진비 120 120 120 120 120
-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 64 64 64 64
-직책 업무추진비 1,200 - - - -
-직 보조비 3,000 1,860 1,680 1,260 1,260
-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 600 600 600

◦ 이 경비 9,047 7,165 5,134 3,791 3,085
-성과상여 3,823 3,026 2,160 1,578 1,266
-연 부담 3,574 2,838 2,004 1,471 1,192
-국민건강보험 1,650 1,301 970 742 627

4.총 비용추계 :증 600,695천원

○ 5 증1명 :68,867천원(68,867천원×1명)

○ 6 증3명 :164,070천원(54,690천원×3명)

○ 7 증1명 :41,135천원(41,135천원×1명)

○ 8 증7명 :218,323천원(31,189천원×7명)

○ 9 증4명 :108,300천원(27,075천원×4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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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역시북구 공고 제2010-94호

울산 역시 북구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

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월 29일

울 산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 역시북구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 고

1.개정취지

○ 「울산 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개정사항 반 상반

기 정원조정에 따른 직 ․직렬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직 ․직렬별 정원조정

1)정원조정

∙ 5 :29명 → 30명(증 1명)

-행 정 :19명 → 20명(증 1명)

∙ 6 :84명 → 87명(증 3명)

-행 정 :47명 → 49명(증 2명)

-행정․시설 :2명 → 3명(증 1명)

∙ 7 :124명 → 125명(증 1명)

-행 정 :61명 → 62명(증 1명)

∙ 8 :126명 → 133명(증 7명)

-행 정 :50명 → 54명(증 4명)

-사회복지 :6명 → 7명(증 1명)

-행정․시설 :1명 → 2명(증 1명)

-행정․사서 :2명 → 3명(증 1명)

∙ 9 :49명 → 53명(증 4명)

-행 정 :22명 → 25명(증 3명)

-사 서 :3명 → 4명(증 1명)

2)직렬변경(단수 → 복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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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7 :125명 → 125명(총수 변동없음)

-행 정 :62명 → 61명(△1명)

-세 무 :8명 → 7명(△1명)

-행정․세무 :1명 → 3명(증 2명)

∙ 8 :133명 → 133명(총수 변동없음)

-행 정 :54명 → 53명(△1명)

-세 무 :10명 → 9명(△1명)

-행정․세무 :0명 → 2명(증 2명)

3.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10년 2월8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 역시 북구청장(참조 :기획감사

실장)에게 화․팩스 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fax219-7219)

가.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표자 성명),주소, 화번호

다.기타 참고사항 등

4.기타

일부개정규칙안 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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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소요 추계서

1. 련 법규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」제38조제2항

2.기구 정원의 변동 내역

○ 정원 조정 :484명 ⇒ 500명(증 16명)

∙ 증 :5 1명,6 3명,7 1명,8 7명,9 4명

3.1인기 비용 소요단가(연간)
(단 :천원)

구 분( 산과목) 529호 6 21호 7 11호 8 6호 9 4호

총 계 68,867 54,690 41,135 31,819 27,075
◦인건비 55,436 44,881 33,537 25,984 21,946
-기본 35,287 27,936 19,939 14,564 11,687
-수당 6,507 5,590 4,600 4,127 3,813
-정액 식비 1,560 1,560 1,560 1,560 1,560
-교통보조비 1,680 1,560 1,560 1,440 1,440
-명 휴가비 3,529 2,794 1,994 1,456 1,169
-가계지원비 5,893 4,665 3,330 2,432 1,952
-연가보상비 980 776 554 405 325

◦물건비 4,384 2,644 2,464 2,044 2,044
-부서운 업무추진비 120 120 120 120 120
-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 64 64 64 64
-직책 업무추진비 1,200 - - - -
-직 보조비 3,000 1,860 1,680 1,260 1,260
-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 600 600 600

◦이 경비 9,047 7,165 5,134 3,791 3,085
-성과상여 3,823 3,026 2,160 1,578 1,266
-연 부담 3,574 2,838 2,004 1,471 1,192
-국민건강보험 1,650 1,301 970 742 627

4.총 비용추계 :증 600,695천원

○ 5 증1명 :68,867천원(68,867천원×1명)

○ 6 증3명 :164,070천원(54,690천원×3명)

○ 7 증1명 :41,135천원(41,135천원×1명)

○ 8 증7명 :218,323천원(31,189천원×7명)

○ 9 증4명 :108,300천원(27,075천원×4명)


